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2,848,554 21,685,457

일반회계 420,492,105 12,614,763

특별회계 302,356,449 9,070,693

기타특별회계 302,356,449 9,070,69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29,947 27,898

주차장특별회계 410,286 12,30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23,544 81,7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2,143,040 6,364,29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24,374 36,731

치수사업특별회계 319,113 9,5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6,763 15,20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2,099,382 2,462,981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00 6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544,931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


